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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

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창원지방검찰청
거창지청 보 도 자 료

2021. 6. 24.(목)전문공보관 검사 이희욱
전화 055-949-4302 / 팩스 055-949-4558

제  목 하창환 前 합천군수 특가법위반(뇌물) 등 사건 수사결과

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
(제11조 제1항)

☑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
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 실명 공개(제12조 제1항 제1호)

    ※ 2021. 6. 24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 

 금일(6. 24.)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(지청장 이준동)은 하창환 前 합천군수가 

재직 당시 관내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고, 그 대가로 관내 2곳의 

사토 판매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입찰

자격을 검토, 공고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여 하창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

관한법률위반(뇌물)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하고,

 그 과정에 가담한 공무원 A○○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구속 

기소, B○○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
 Ⅰ 피고인 

하창환(71세, 前 합천군수)

A○○(○○군 공무원)

B○○(○○군 공무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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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 공소사실 요지

피고인 하창환은, ’13. 6. 중순경 합천 지역 골재 채취업체인 ㈜□□의 실운영자

C○○으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은 다음, '15. 12. ~ '17. 9.경 2회에 걸쳐,

사토 입찰 시 ㈜□□에 유리한 참가자격을 부가하여 [특가법위반(뇌물)]

피고인 하창환은 A○○와 공모하여, ’15. 12. ~ ’16. 1.경 ‘황강 내천지구’ 사토

판매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㈜□□에 유리하도록 입찰참가

자격을 검토·공고하게 하여 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

  ※ 뒤늦게 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제3자가 낙찰받아 ㈜□□이 낙찰받지 못함

피고인 하창환은 B○○와 공모하여, ’17. 7. ~ ’17. 9.경 ‘황강 건태지구’ 사토

판매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㈜□□에 유리하도록 입찰참가

자격을 검토·공고하게 하여 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

  ※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 및 경상남도 감사실 구두권고로 입찰공고가 

취소되어 ㈜□□이 낙찰받지 못함

Ⅲ  수사 경과

’21. 2. 22. 고발장 접수

’21. 3.~6. 고발인 및 관련자 조사

’21. 6. 3. 피고인 하창환 주거지, ○○군청 압수수색 등

’21. 6. 17.~18. 피고인 하창환, A○○ 각 구속영장 발부

’21. 6. 24. 피고인 하창환, A○○ 각 구속 기소, B○○ 불구속 기소 ▨


